
투자신탁 해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댁내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에 의거하여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펀드가 해지됨을 안내 드립니다.

1.대상 펀드 : 동양 라이징 30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2. 해지 사유 : 적정운용규모 미달로 인해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 등 펀드가 추구하는 운용목표 달성이 어려워

해지가 결정되었습니다.

3.상환금 등 지급일 : 2016년 05월 20일

4. 매입 및 환매청구 제한 : 매입청구는 2016년 05월 18일 17시(오후 5시)경과 후부터 제한되며, 환매청구는

2016년 05월 16일 17시(오후 5시)경과 후부터 제한됩니다.(이는 동기간의 매입청구에 대한 추가설정일 및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이 펀드 해지일자 이후에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5.환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펀드해지일(2016년 05월 20일)에 전부 해지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펀드해지일 이전에 환매청구되어 환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의 투자기간별로 환매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환매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펀드해지일 이전에 환매청구 하시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의 경과여부 등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정상운용이 어려운 소규모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지를

결정하였으며, 해지가 결정된 펀드라도 해지일까지 최선을 다해 운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객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안이니 만큼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며, 그 동안 당사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2016년 04월

동양자산운용 대표이사 팡 짼 배상


